
Ⅱ . 리스크의 감독체제

1. 타 금융권의 리스크감독체제

가. 은행권

1) 리스크감독실태

은행권은 선진 리스크관리 감독제도 등을 벤치마킹(bench m arking)

하여 다음 3가지 측면 즉 ① 은행의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 지도 ② 은

행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능 점검 및 감독수단의 개발·운용 ③ 리스크

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의 도입·운용으로 은행의 안정성 유도라는

측면에서 은행에 대한 리스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가) 은행의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 유도

첫째는 리스크관리 기본원칙에 관한 감독규정화( 99.7)이다. 감독당국

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 전담조

직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화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는,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 추진( 00.5)이다. 국내은행의 리

스크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기본적인 7대 주요 추진과

제를 선정·제시1)하고, 각 은행은 자체 실정에 맞는「종합리스크관리체

1) 은행의 7대 주요 추진과제로 ①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② ALM 및 신용리스크관리를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
의 구축 ③ 경영의사결정 과정시 리스크요인의 활용도 제고 ④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제고 ⑤ 시장리스크에 대한 관리체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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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선진화」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매 반기별로 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2)

나) 리스크 관리기능 점검 및 감독수단 개발

첫째는 경영실태평가(CAMELS3))에 있어 리스크관리의 비중확대라

할 수 있다.

1999년에는 기존 CAMEL평가체제에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한 CAMELS체제로 전환4)하였으며, 경영실태평가(CAMEL)항목에

은행의 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둘째는 리스크평가제도(Risk Assessm ent System )개념의 도입( 00.7)

이다. 국내은행의 종합 리스크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주요

리스크변동에 따른 리스크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은행의 리

스크관리 수준이 아직 취약하고 감독당국의 전문인력도 부족한 점 등

을 감안하여 본점에 대한 종합 검사시 CAMELS와 별도의 특수부문 등

급평가(sp ecialty rating)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는 리스크관리 평가매뉴얼 제정( 01.3)이다.5) 리스크관리 평가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체크포인트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평가매뉴얼을 제정하되, 평가매뉴얼 적용에 필요한 준비기

간을 감안 리스크관리 평가매뉴얼에 의한 평가는 2002년부터 시행할 예

화 ⑥ 자본할당 및 한도관리체제의 선진화 ⑦ 내부이전가격제도의 정착 등

을 선정·제시하고 있다.
2) 일반은행은 2001년말, 특수은행은 2002년말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 Capital adequ acy, Asset qu ality, Management administration, Earnings,

Liquidity and Sensitivity to market risk
4) 미국의 경우 97년부터 CAMEL평가방식에 시장리스크평가를 추가한

CAMELS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5)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리스크관리평가(RAS) 매뉴얼」,

2002.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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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있다.

넷째는 국내은행의 리스크규모 측정시스템 개발(2001∼2002)을 들

수 있다.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리스크 규모를 측정·모니터링하기 위

한 전산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다.6) 프로젝트의 1단계로 시장리스

크규모 측정을 위한 ″표준방법 시스템″을 개발·완료하였으며 2002년

말을 목표로 시장리스크는 물론 금리·신용·유동리스크 등 각 개별리

스크와 이를 통합한 종합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감독당국이 구축할 예정

으로 있다.

다)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의 도입

먼저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시행( 02.1)을 들 수 있다.

즉, 국내은행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노출증대 및 금융국제화 진전 등에

따른 감독기준의 국제적정합성 요구에 부응하고 은행의 리스크관리시스

템의 고도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선

진국처럼7)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00.12)하여 시행근거를 마련

하고 2002.1월부터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 즉 2002년 1월 BIS에서 발표한 새로운 신용리스크기준 자

기자본보유제도(Th e N ew Basel Capital Accord)시행8)에 대비, 국내 은

행 및 감독당국은 준비 필요사항에 대한 제반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2) 리스크감독정책

리스크중심 감독시행의 전제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이

국내은행의 경우 2002년 중에는 대부분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2002.1

6)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금융공학연구센터)과 금융감독원이 공동구축하고 있다.

7) 이미 97년 말부터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8) 선진국의 경우 2005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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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시장리스크기준 BIS제도를 도입·운용함과 더불어 2002년까지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리스크규모 측정을 위한 체제구축을 완료할 예

정으로 있다. 특히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기능을 리스크 평가중심으로

전환하여 감독기능의 국제적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율화·국제화 진

전 등에 따라 급속히 다양화되고 있는 은행의 영업활동에 대한 효율적

인 감독·검사기능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① 리스크 취약부문을 체계

적으로 식별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 변동요인을 조기 인식하여 검

사·감독정책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사전 예방적인 리스크 중

심의 감독을 지향하고 ② 주요 영업활동의 리스크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함으로써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감독정책의 기본목표를 설정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진형 리스크중심감독방식으로의 전

환, CAMELS의 보완체제로 리스크평가체제 활용 등이 추진되고 있다.9)

가)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형 리스크감독방식 지향

미국은 리스크평가(OCC: 리스크유형 9개, FRB: 리스크유형 6개)를

통하여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임점 검사시 리스크평가결과를 확정하는

한편 CAMELS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RATE(Risk Assessm ent, Tools of sup ervision, Evalu ation)로 해당 금융

회사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임점

검사시 RATE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있다.10) 영국 FSA (Financial Services

Au thority)는 현재 은행에 적용중인 RATE체제를 기초로 하여 모든 금

융기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독·검사대상기관 선정 tool을

9)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감독기능선진화를 위한 리스크중

심의 감독강화방안 2001.10. pp13~14 참조.
10) 영국의 RATE는 CAMELB & COM제도로서 미국의 CAMELS와 비교할

때 ①미국의 Management를 보다 구체화하여 Internal Controls,
Organization과 Management로 나누고 ②기타 영업리스크(Bu siness factor)
를 추가함과 아울러 ③Liquidity를 Liability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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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에 있으나 동 제도의 정착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국내은행은 미국의 CAMELS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은행

실정에 맞게 보완·운영하고 있으며, 종합 검사시 CAMELS와 별도로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선진형 리스크감독방식을 벤

치마킹하여 보다 국제정합성에 부응한 리스크감독정책을 채택·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나) CAMELS의 보완체제로 리스크평가제도(RAS) 활용

CAMELS는 기본적으로 특정시점에서 은행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

능력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경

영개선 지도 및 조치를 취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

편 경영부실 은행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 및 관심을 더욱 집중하게 하

는 감독제도로서 최근 리스크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

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

으나 동 항목만으로는 금융회사가 영업 활동상 직면하는 리스크량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감독정책에 활용하는

사전적 감독기능에는 한계가 있고 상시평가 체제로서는 미흡하다.

반면 리스크평가는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리스크 취약부문을 식별하고 이를 감독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따

라서 현재 일정시점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상

태가 악화된 은행에 대한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CAMELS제도를 대체하

기에는 곤란하다.

이점을 고려, 현재 국내은행의 리스크평가제도(RAS)는 주요 영업활

동의 리스크 및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감독·검사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상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임점 검사시 확정되는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등급은 CAMELS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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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반영하는 등 CAMELS의 보완제도로 활용하고 있으며11) 또한 리

스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약정서, 경

영개선협약서 등을 체결·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은행의 리스크평가개념 도입 및 운용실태

가) 정보수집

은행별로 은행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

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 또한 은행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과 관련된 경영실적 위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은행

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유

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과 관련된 과거 경영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반면, 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개별리스크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리스크평가

영업활동의 구분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리스크평가제도는 영업활동을 구분하

지 않고 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6개 평가부문12)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수

준 위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리스크매트릭스 작성

11) 이처럼 CAMELS 보완제도 차원에서 리스크평가제도(RAS)를 활용하는 대

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홍콩 등을 들 수 있다.
12) 6대 평가부문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 하부구조 신용

리스크관리 유동성리스크관리 시장리스크관리 비재무리스크관리 등

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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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리스크평가제도는 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

체제 구축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영업활동

별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관리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은행전체의 대한 리

스크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즉 리스크평가등급은 절대

평가방식에 의하여 평가항목별로 5등급(위험, 취약, 보통, 양호, 우수)으

로 평가하고 있다.

리스크평가서 작성 및 활용

현재 운용 중에 있는 리스크평가제도는 국내은행의 종합 검사시

CAMELS와는 별도의 특수부문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감독

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CAEL)13)를 실시하고 있

다.

다) 검사계획수립

감독당국에서는 은행의 수검부담 및 검사인력 부족문제 완화, 경영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먼저 검사주기의 차등 운용으로 경영성과가 우수한 은행에 일정기간

종합검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즉 ① 이전 검사시 경영실태평가등급이 2

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2년, 3등급인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검사 실시

② 분기별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전번 검사기준일 이후

계속하여 2등급 이상인 경우 2년 단위 검사실시 등이다.

둘째, 검사인력의 차등 운용으로 영업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검사인원을 차등 투입하고 있다. 이 때 영업규모는 A (대

형), B(중형), C(소형)그룹으로, 리스크 수준은 높음(High), 보통

13) 국내은행 본점 평가방식인 CAMELS의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부문(M)과 시

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부문(S)을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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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감독체제

(Mod erate), 낮음(Low )으로 각각 분류하고 다음 Matrix에 의하여 검사

투입인력을 결정하고 있으나(<표 Ⅱ-1>참조), 리스크수준 평가를 은행의

리스크 규모,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기별 계량평가등

급, 금융사고 발생현황, 여신심사제도의 선진화 정도, 내부통제체제 구

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세부검사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다.

<표 Ⅱ-1> Matrix에 의한 검사투입인력

구 분
영 업 규 모

A(대형) B(중형) C(소형)

리스크수준

높 음 140% 120% 100%

보 통 120% 100% 80%

낮 음 100% 80% 60%

라) 임점검사 및 감독조치시행

국내은행 본점에 대한 종합 검사시 CAMELS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

시하고 리스크평가제도는 특수부문 등급평가로 별도의 전담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항목이 유사한 경우 CAMELS평가결과를 리스크평

가에 적용 가능토록 하고 있다. 즉 일반은행에 대한 리스크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능력부문(M)"에 반영하고 특수은행의 리스크

평가결과는 건전성평가의 위험관리부문 에 반영하고,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및 경영지도비율 등이 일정기준이하이거나 건

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비공식 감독조치 또는 공식 감독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첫째, 비공식 감독조치를 들 수 있다. 감독규정 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경

영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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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

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공식 감독조치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일정등급 및 경영지도비율이 일정기준이하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나. 비은행권

1) 감독의 기본원칙설정

비은행권은 일관성(Consistency), 개별성(In dividu ality), 형평성

(Balance) 등과 같은 3대 감독방향을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즉 일관성

측면에서 ① 업종간 감독방법의 표준화 ② 업종간 감독비율의 평준화

③ 업종간 체제도입기간설정의 형평성 등을, 개별성 측면에서 ① 리스

크관리전략의 개별성인정 ② 리스크노출정도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법 ③ 특화된 개별방법론의 존중 등을, 형평성 측면에서 ① 리스크관리

체제에 대한 관점의 동일 ② 리스크별 관리방법의 일치 ③ 감독주기·

방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2) 리스크관리체제 프로세스

비은행권의 리스크감독체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Guid e), 모니터링

(Monitoring), 평가(Evalu ation)라는 감독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리스크관리기준(Guide)과 관련된 감독으로는 ① 업종별·기관별

체제도입수준제시 ② 업종별 표준모델제시(VaR등) ③ 체제수립의 기본

가이드라인제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모니터링(Monitorin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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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감독체제

관련된 감독으로는 ① 조기경보시스템감독비율의 수시점검 ② 관리체제

에 대한 감독 ③ 리스크관리실행에 대한 감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

지막으로 평가(Evalu ation)와 관련된 감독으로는 ① 리스크관리체제평가

및 감독기준의 조정 ② 적정수준의 사후관리 등이 시행되고 있다.

3) 금융기관별 리스크관리체제

먼저 ①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향후 투자은행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 리스크관리체제 구축 차원에서 독립적 리스크관리조직, 신용·시

장·유동성리스크측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한도체제 및 내부통제

제도의 정교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리스크평가방식을 단기적으

로 시가평가 및 ALM, 장기적으로는 VaR 및 CaR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데 즉 단기적으로는 시가평가 및 ALM체제의 기능을 보강하고 장기적

으로는 통합리스크측정기반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이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영역과 리스크관리체

제와의 상호관계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업무영역의 변경 혹은

추가시,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관리프로세스의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신용평가 및 ALM에 초점체제에 맞추고 있

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용리스크측정 및 시뮬레이션기능의 보완이 이루

어지고 특히 자산규모 1조원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리스크관리체제

도입의 우선 적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금고연합회 및 신협중앙회

는 리스크관리실태점검 및 개선안 권고 등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금고연합회 및 신협중앙회 산하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외

부전문가(혹은 감독기관 위촉)가 참여, 감독기능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

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성 및 통합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특히 ③

금고연합회나 신협중앙회의 리스크관리기능제고 강화에 주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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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회원사보다 자산운용규모에서 월등히 큰 금고연합회나 신협중앙회

의 리스크관리는 개별회원사의 수준보다 보다 정교한 수준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4)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평가

종합검사(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평가항목에 리스크관리부문을 포함

시켜 리스크관리를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 비은행권 중 상호저축은행만

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영실태평가항목이 리스크부문을 독립적

인 항목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자본적정성, 경영관리능력, 자산건전

성, 유동성부문의 평가등급별 정의에 반영되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14)

2 . 선진국의 리스크감독체제

가. 리스크감독 프로세스

미국 등 선진국 감독당국은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15)

리스크감독 프로세스는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①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정보 수집·관리 ②리스크 평가 ③감독계획·

검사프로그램 수립 ④임점검사 수행, CAMELS등급의 점검 순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타 금융권역의 리스크감독현황」, 2000. 10., pp .
1~10.

15)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FRB의 Risk-focu sed supervision ( 97.8), 영국 FSA
의 RATE framew ork( 98.6), 캐나다 OSFI의 The Supervisory Framew ork
( 99.8), 홍콩의 Risk-based supervision (2000.3) 등을 들 수 있다.

14



리스크의 감독체제

<표 Ⅱ-2> 리스크중심의 감독방법

전통적 감독·검사 리스크중심 감독·검사

과거 경영성과 중심 미래지향적

법적 조직중심 영업라인 중심

모든 리스크 영역 포괄 목표 리스크 영역 중심

CAMELS 각 항목을 리스크 상황
에 관계없이 검사

각리스크 분야에 대한 평가가 검사
범위를 결정
리스크 상황에 따라 권역간, 기관간
영업활동간 교차 감독

업무부담 가중 업무부담 경감

즉 리스크평가 시스템 및 방법 측면에서 리스크평가만을 수행하는

전담역을 지정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위

해 리스크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활동별

로 리스크규모와 리스크관리 수준, 향후 리스크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

여 금융회사 전체의 종합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표 Ⅱ-3> 선진감독당국의 리스크중심 감독 프로세스

1단계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정보수집)

2단계

주요 영업활동의 구분
리스크매트릭스 작성
·리스크 규모(量) 평가
·리스크관리 수준(質) 평가

리스크평가서 작성

3단계 감독계획 및 검사프로그램 수립

4단계 임점검사 및 감독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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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검사계획 수립 및 시행 측면에서는 리스크평가 전담역에 의해

매분기별로 작성된 리스크평가서를 기초로 검사대상기관 결정, 검사범

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 배분 등 감독·검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나. 리스크감독체제

1) 정보수집

미국 FRB와 OCC는 일정기준이상, 캐나다 OSFI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일반현황과 재무상태 및 리스크 정보를 수집하고 금

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창구역할 및 리스

크평가를 실시하는 전담역을 지정하는 한편 미국 OCC는 총자산 규모

25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국법은행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하고 있다.

FRB는 일반적으로 대형복합은행(Large Complex In stitu tion)에 전담

역을 두고 있으나 영업특성에 따라 전담역 지정대상은행이 유동적이며,

일부 지역은행(Com munity bank)의 경우에도 전담역을 지정하고 있다

(주법은행, 은행지주회사, 외국금융회사의 지점 및 현지법인등).

2) 리스크평가

가) 영업활동의 구분

미국 FRB, 캐나다 OSFI는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라인, 조직단위 또는

절차, 금융회사 조직도, 전략적 경영계획, 자본금 할당, 내·외부 재무보

고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구분

하고 있다. 영업활동의 중요성은 평가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

되고 있다.16) 미국 OCC의 경우를 보면 리스크평가시 별도의 영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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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감독체제

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리스크(9개 유형)로 평가하고 있다(<표 Ⅱ-4>참

조).

<표 Ⅱ-4> 선진감독당국의 평가대상 리스크

미국 OCC 미국 FRB 캐나다 OSFI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

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
환리스크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

평판리스크 평판리스크 평판리스크

거래(Tran saction )리스크 사무리스크 규제리스크

법규리스크 법규리스크 법규리스크

전략(Strategic)리스크 전략(Strategic)리스크

나) 리스크매트릭스 작성

미국 FRB, OCC, 캐나다 OSFI는 리스크매트릭스 작성을 통하여 리

스크 평가에 대한 최종등급을 결정하며, 작성절차는 ①리스크 규모(量)

의 평가 ②리스크관리 수준 평가 ③종합리스크등급의 결정 순으로 진행

16) 예를들어 캐나다 OSFI의 경우 ① 당해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과 전체자산

의 관계(부내·외 포함) ② 당해 영업활동에 의한 위험가중자산과 전체위

험가중자산의 관계 ③ 당해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과 총수익과의 관계④ 당

해 영업활동에 의한 세전 순이익과 세전 총순이익과의 관계 ⑤당해 영업활

동에 대한 위험가중자본금과 총위험가중 자본금과의 관계⑥ 당해 영업활동

에 대한 자본금의 내부할당액과 총자본금과의 관계 ⑦보험인수 규모와 자

본금과의 관계 ⑧보유 충당금의 총 충당금에 대한 비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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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 규모 평가에서 감독당국은 평가자들의 의사결

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스크유형별로 평가요소를 열거하고 있으나 평

가자의 의무 점검사항은 아니며, 동류그룹비교(p eer revalu ation), 금융

회사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 평가자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거 평가등급은

낮음(low ), 보통(m od erate), 높음(high)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리스크

관리 수준 평가의 경우 리스크관리 수준 평가시 고려할 공통요소를 제

시하고, 평가등급은 취약(Weak), 적정(Acceptable), 우수(Stron g)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 종합평가등급 결정에서는 각 영업활동에 대한 전

반적인 리스크 규모, 리스크관리 수준 및 향후 리스크 진행방향을 감안

하여 평가자가 최종적으로 종합등급(낮음, 보통, 높음)을 결정하고 있다.

다) 리스크평가서 작성 및 활용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평가는 금융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별 전담역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전담역

이 작성한 리스크평가서는 금융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에 대한 양

적분석과 경영진이 이런 리스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지

에 대한 질적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리스크평가서는 검

사대상기관 결정, 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의 배분 등 감독계

획 및 검사프로그램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임점검사

를 통하여 리스크평가결과에 대한 최종확인을 하고 이를 CAMELS평가

시 경영관리능력(M)의 평가등급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며, CAMELS

평가와 리스크평가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7).

3) 검사계획수립

17) 통합감독기구인 캐나다의 OSFI는 99.8월 기존의 CAMELS평가제도를 폐지

하고 리스크 평가만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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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감독체제

검사계획 수립은 매년 초에 연중 수행해야 할 검사대상기관 결정,

검사범위, 중점검사사항, 검사인력의 배분 등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리스크 평가서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개별거래에 대

한 임점점검 수준은 경영진이 금융회사 전체의 신용리스크 노출 중 부

실여신 및 잠재부실여신을 정확하게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4) 임점검사 및 감독조치시행

임점검사시 리스크 평가담당자(통상 검사반장이 수행)가 리스크관리

전담역에 의해 작성된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초로 경영진과 면담, 서류

점검 등을 통하여 리스크 유형별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CAMELS 각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임점검사시 확정된 리스크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등급은 CAMELS의 M " 평가시 중요한 평가요소

로 작용한다. 임점검사에 의한 CAMELS 평가 및 리스크평가결과에 따

라 감독당국은 비공식 감독조치 또는 공식 감독조치를 시행(CAMELS

평가결과에 따라 공식·비공식감독조치가 가능하지만 리스크평가에 의

해서는 비공식감독조치만 가능)하게 된다.

첫째, 비공식 감독조치(Inform al Sup ervisory Actions)이다. ㉠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 이사회에 경영개선방안을 설명하는 공문(지도공문 발

송)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층의 서명과 대외공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약정서 체결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도공문

발송과 목적 및 처리절차가 동일하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층의 서명이 필

요하다. ㉢ 양해각서를 들 수 있는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와의 체계화

된 비공식 협약서로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층의 동의 및 대외공시를 필요

로 한다.

둘째, 공식 감독조치(Form al Enforcem ent Actions)이다. 공식 감독

조치18)는 금융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기존의 비공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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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조치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 중대한 법률의 위반

및 내부직원의 비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공시 필요)를 취

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선진감독기관의 리스크평가체제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선진감독당국의 리스크평가제도 특징 비교

구 분 선진사례 국내 (예: 은행)

리스크평가 방법 상시, 임점검사시 평가 임점검사시 평가

정보수집
(리스크인식)

미국 FRB, 캐나다 OSFI : 전담역 지정

미국 OCC : 상주검사역 파견
리스크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

검사인력의 Pool제 운영
검사업무별 전문검사역제도
과거 경영실적(재무건전성)
수집·관리

영업활동의 구분

미국 FRB, 캐나다 OSFI: 중요 영업활
동 구분

미국 OCC : 금융회사 전체

금융회사 전체

리스크매트릭스
작성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①리스크 규모의 평가

②리스크관리 수준의 평가

③종합리스크 등급의 결정

금융회사를 6개 평가부문
으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방
식에 의거 종합등급 결정

리스크평가서

작성 및 활용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지속적인 평가실시
·리스크 평가서를 감독계획 및 검사프

로그램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검사계획 수립
미국 FRB·OCC, 캐나다 OSFI

·리스크평가 전담역이 작성한 리스크
평가서를 기초로 작성

검사국에서 해당 은행의
영업규모와 분기계량평가
등급을 고려

임점검사

미국 FRB·OCC
·리스크평가결과의 확정, CAMELS평가

·리스크관리수준 CAMELS의 "M"에 반영

·검사보고상에 기술

캐나다 OSFI: 리스크평가로 단일화

리스크평가, CAMELS평가
리스크평가결과(RAS)를
CAMELS의 "M"에 반영

검사보고상에 기술

18) 문서화된 협정(Written Agreements), 중지·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s), 해임·금지명령(Removal and Prohibition Orders) 등

20



리스크의 감독체제

다. 리스크감독기준

1) 보험사 자산관리에 관한 감독기준19)

IAIS의 자산운용감독기준은 1997년 9월 승인된 보험감독원칙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감독기준의 제정배경은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자산관리

시스템과 그 보고체계를 건전히 운영하기 위한 필수요소들과 기본 틀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보험사의 투자행위와 관련된 제반리스크

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감독기관이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

서는 보험사업의 규모,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에 따라 감독기준에 서

술된 지침의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책임에

관한 원칙, 투자정책원칙, 집행기능과 통제의 분리원칙은 모든 보험사업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보

험사의 자산운용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사업자의

투자정책·절차의 규제법령 적용범위, 감독권한, 서면검사의 사용결정,

계리인과 외부감사의 역할 및 정의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기준20)

파생금융상품은 각종 금융자산, 부채, 지수의 변동에 의존하여 가격

이 결정되며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상품으로 선도, 선물, 옵션, 보증, 스

왑, 복합상품 등이 있다. IAIS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기준은 이와

19) IAIS Investment Subcommittee, "Draft Supervisory Standard on Asset
Management by Insurance Comp anies Report from the Investments
Subcommittee of the IAIS Technical Committee", October 8, 1999. pp .

61~71.
20) IAIS Derivative Subcommitte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October 1998. pp . 2~13.

21



같은 정형화된 파생상품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허가가 있

는 보험사가 거래하는 상품파생상품에도 적용되게 된다.

IAIS 회원국가의 보험사업자는 자산운용의 한 방법으로 파생금융상

품을 택할 수 있는데, 파생상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선정된 보험사업자

는 법적인 규제와 일관성유지를 보장하도록 그 사업의 목적에 대한 명

확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업자의 역할과 파생상품의 운용은 건전성규제를 위해 법

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보험사업

자는 단지 파생금융상품의 최종수요자는 될 수 있으나 고객을 대표해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의 국가에서만 보

험사업자가 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매수와 매도주문을 내고, 고객의 파

생상품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본을 보유하여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

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영과 투자리

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운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기술적 충

당금을 쌓는 자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투자의 원칙에 의해 파생금융상품

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내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하

게 관리되어야 하는 상품으로 파생상품거래에서도 신용리스크, 시장리

스크, 유동성리스크, 현금흐름, 운용리스크(경영)과 법적리스크를 역점

두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의 성격과 정도는 파생

상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있는데 파생상품에 대한 연구와 시장

거래의 용이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진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

로 파생상품은 한층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그 거래량 역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험사업자가 d ealing과 시장조성업무를 포함한 파생상품운용

업무전반에 걸쳐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경우 감독당국은 바젤위원회

와 IOSCO에 의해 공동으로 제공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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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리스크관리원칙(GARP)21)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하나인 Coop ers & Lybran d (UK)는 1996년 1월

금융리스크관리원칙(GARP : Generally Accep ted Risk Princip les)을 제

정하여 국제적인 보험사의 리스크관리가 제정된 제 원칙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GARP는 포괄리스크관리체제로서 89개의 핵심원칙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금융기관들은 이 원칙 하에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감독

당국 역시 이러한 원칙들을 통하여 개별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

스크관리실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리스

크관리원칙의 제정목적이라 할 수 있다.

GARP의 89개 핵심원칙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및 통제

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원칙으로서 대략 다음과 같은 4

가지 원칙을 기본토대로 하고 있다.

먼저 ① 리스크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리스크관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

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상의하달식(from the top d ow n)으로 추진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② 이사회와 경영진은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하며, 운

영리스크(op erational),법규리스크(legal), 규제리스크(regu latory), 평판리

스크(repu tation al) 및 인적자원리스크(hum an resou rces) 등과 같이 쉽

게 측정하기 어려운 리스크들을 포함한 모든 리스크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체계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③리스크관리지원 및 전담부서(Back and Mid dle office), 내부감사

(internal au d it),감독규정준수(compliance), 법률심사(legal),정보기술(IT),

인적자원 등 지원·통제기능도 종합리스크관리체제에 포함시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1) <별첨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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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리스크관리목표와 정책은 종합적 경영전략의 핵심 추진 축으로 자

리매김 되어야 하며 이는 운영절차와 통제의 지원 등을 통하여 수행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GARP의 원칙들은 이와 같은 4가지 기본 토대 하

에 설정되었는데 이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리스크관리전략(Ris k Ma nage me nt Strategy)

금융기관의 영업전략 및 영업운영을 리스크관리목표에 연계시키는

체계적인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직을 이러한 목적으로

연계시키고 자본금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

다. 이 원칙들은 리스크관리전략이 금융기관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전략에 대한 원

칙으로는 대략 위험조직에 관한 원칙, 자본금배분에 관한 원칙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위험조직에 관한 원칙은 총 9가지의 원칙- 이사회의 역

할(원칙1), 집행위원회의 원칙(원칙2), 리스크자본관리(원칙3), 리스크관

리그룹의 역할(원칙4), 리스크관리정책(원칙5), 리스크관리그룹지원(원칙

6), 책임계통(원칙7), 리스크권한의 위임(원칙8), 유효성평가(원칙9)-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본금배분에 관한 원칙은 총 3원칙-자본금배분책임

(원칙10),리스크한도(원칙11),자본금배분과정(원칙12)-으로 이루어져 있

다.

나) 리스크관리부서(Ris k Ma nage me nt Function)

경영진수준의 리스크관리지원을 리스크를 적절히 감시·측정·평가

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요구되게 된다. 이에 이러한 리스크관리기능을

뒷받침하는 조직원칙- 리스크관리부서의 역할(원칙13), 리스크관리책임

자의 역할(원칙14), 영업단위부서와의 연계(원칙15), 리스크관리자의 역

할(원칙16), 영업단위부서책임자의 관리역할(원칙17), 영업단위부서책임

자의 정책개발역할(원칙18), 직원의 확보와 경험(원칙 19)- 등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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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다) 리스크측정·보고·통제 (Meas ure me nt, Re porting & Control)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반적인 전략목표 및 리스크관리 목표에 따

라 관리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효과적인 측정, 보고 및 통제가 절대적

으로 필요하게 된다(<표 Ⅱ-6>참조).

이에 여기에서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와 리스크집

계 및 성과측정에 대한 원칙들이 ＜표 Ⅱ-6＞처럼 제시되고 있다

<표 Ⅱ-6> 리스크측정 및 보고에 관련된 제 원칙

원칙의 구분 리스크측정·보고 및 통제부문의 원칙 세분화

시장위험측정에
관한 원칙

- 평가(원칙20), 리스크의 분해(원칙21), 시장리스크측정(원칙
22),확률기준측정(원칙23),민감도측정(원칙24),위기검증(원칙2
5), 사후점검(원칙26),포지션유동성(원칙27)

신용위험측정에
관한 원칙

- 결제전 리스크측정(원칙28),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노출(원칙
29),기대손실과 기대외 손실(원칙30),결제리스크측정(원칙31),
상계(원칙32), 신용도(원칙33), 법률적 집행력(원칙 34), 신용
보강/ 담보포함(원칙35)

유동성위험측정에
관한 원칙

- 현금관리(원칙36),자금조달전략(원칙37),시장유동성(원칙38)

위험감시 및 집계
에 관한 원칙

- 리스크통합과 감시(원칙39), 리스크자본집계(원칙40)

한도에 관한 원칙
- 리스크자본한도(원칙41),시장리스크한도(원칙42), 신용리스크

한도(원칙43),한도재검토절차(원칙44),신상품평가와 승인(원
칙45)

수익과 원가의 배
분에 관한 원칙

- 수익인식정책(원칙46),원가배분(원칙47),자금조달과 이전가격
결정(원칙48),세금(원칙49),자본금과 이익잉여금(원칙50)

성과측정에 관한
원칙

- 일관성 있는 측정기준(원칙51),양적 및 질적 평가(원칙52), 리
스크조정성과측정방법론(원칙53), 성과목표액(원칙54),예측정
책(원칙 55)

주: 원칙에 대한 내용은 <별첨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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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Ope rations)

Front, Mid dle and Back office에는 견실하고 안전한 운영통제가 있

어야 하는데, 이러한 운영통제는 감독규정, 법률심사, 법규준수, 세무,

필요인적자원 등 전행적 기능에 대한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제반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표 Ⅱ-7＞참조).

<표 Ⅱ-7> 운영과 관련된 제 원칙

원칙의 구분 운영부문의 원칙 세분화

거래부서 (Fr on t
Office)에 관한
원칙

- 권한부여(원칙56),의사결정지원(원칙57),상대방의 거래경험
(원칙58),소요자금의 조달(원칙59),거래내역의 전산입력(원
칙60)

통제부서 및 지
원부서 (M i d d l e
and Back Office)
에 관한 원칙

- 평가(원칙61),손익보고(원칙62), 가격검증(원칙63),거래처리
(원칙64),거래확인(원칙65),결제(원칙66),대사(원칙67),자산
통제(원칙68)

전행적 통제영역
(F i r m -w i d e )에
관한 원칙

- 거래보고(원칙69),자본적정성(원칙70),자금관리업무(원칙71),
채용과연수(원칙72),보상정책(원칙73),내부감사(원칙74),세무
(원칙75),규제·감독(원칙76), 법률문서의 작성(원칙77), 영
업의 계속(원칙78)

주: 표의 (원칙**)은 <별첨2> 참조

마) 리스크관리시스템(Ris k Ma na ge me nt Syste m)

모든 조직계층에서 이루어지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정

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시의 정보가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려면 시스템에 대한 계속적인 수정과 업그

레이드가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신뢰할 만

한 정보를 제공할 시스템들의 설계, 개발 및 관리- 기능인식(원칙79), 기

능의 배치(원칙80), 정보보고빈도(원칙81), 테이터 저장(원칙82), 데이터

의 무결성과 소유권(원칙83), 상호 운용성(원칙84), 정교화 수준(원칙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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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모델의 보안(원칙86), 백업, 복구 및 비상계획(원칙87),정보기

술조직(원칙88),정보기술개발(원칙89) - 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

다.

3 . 리스크감독체제상의 특징 및 시사점

가. 특징 및 시사점Ⅰ

국내 타 금융권의 리스크감독실태 등을 통하여 리스크감독체제상의

제반특징 및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정

리할 수 있다.

먼저 국내은행권의 리스크감독은 ① 리스크관리체제구축지도 ② 은

행에 대한 리스크관리기능점검 및 감독수단의 개발·운용 ③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의 도입·운용을 통한 은행의 안정성유도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리스크관리체제의 구

축을 위해 리스크관리기본원칙에 관한 감독규정화,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의 선진화가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경영실태평가에서의 리스크관리비

중확대, 리스크관리평가제도개념의 도입, 리스크관리평가매뉴얼제정, 리

스크규모측정시스템개발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기능 점검 및 감독수단

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시행 및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도입 등으로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

자본보유제도의 도입·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의 리스크감독정책은 미국 OCC, FRB, 그리고 캐나다

OSFI(Office of the Su p erintend ent of Financial In stitu tions) 등 선진국

의 리스크중심감독을 벤치마킹하면서 현행 CAMELS형 경영실태평가제

도의 보완체제로 리스크평가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리스

크감독의 국제적인 정합성 측면에서 현재 시행중인 리스크평가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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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선진형 리스크감독제도

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은행권의 리스크감독은 선진국

의 리스크감독과 비교해볼 때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나 내용 및 운용측면, 즉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은행권(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신

용협동조합 등)은 일관성, 개별성, 형평성 등과 같은 3대감독방향을 기

본 축으로 삼고, 가이드, 모니터링, 평가 등의 3대 프로세스에 따라 리

스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비은행권의 리스크감독은 주로 은행권의 리

스크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즉 리스

크감독 측면에서 은행권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권에

비해 리스크감독규정 및 리스크관리조직의 운용, 그리고 리스크관리평

가(경영실태평가제도 등)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

다.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못한 이유는 한편으로 각 업종별 특성 차

이, 상품 및 자산운용의 단순화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 특징 및 시사점Ⅱ 22)

선진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 체제의 특징 및 시사점으로는 먼저 상

시 리스크감독 체제의 강화(정기적인 리스크감독 + 상시적인 리스크감

독)를 들 수 있다. 즉 보험사의 제반 리스크를 집중관리하여 리스크감

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는 상시 리

스크감독 체제인 리스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CAMELS 경영실태평가제

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미래지향적·동태적 리스크감독 체제이다. 즉 급격한 금융환

22) 특징 및 시사점Ⅱ에서는 선진 감독당국 리스크감독체제상에서 나타난 특징

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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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리스크감독 체제에서

탈피하여 선진국들은 동태적이고 미래 지향적 리스크감독 개념으로 전

면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23) 즉 보험사의 영업활동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의 영업활동 등을 고려한 플

로우(Flow )개념의 리스크관리 감독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리스크관

리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용 등으로 미래지향적·동태적 리스크감독 체

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동태적 리스크감

독 체제와 리스크관리평가 체제와는 그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

셋째는 리스크관리 및 감독의 정형화를 위해 국제 정합적인 리스크

관리 틀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험사 리스크관리도 이제는 국

제회계기준처럼 통일된 기준과 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제간 리스크관리수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계법인 쿠퍼스사에 의해 최근 제정된 국제위험

기준원칙(GARP)를 들 수 있다. 즉 금융기관 특히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원칙으로 89개의 핵심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리스크감독의 효율화를 기하

고, 리스크관리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보험사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각종 보험규제를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대신, 규제완화의 보완조치차원24)에서 新리스크감독기준의 제

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해외투자확대 등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감독차원에서 적절히 컨트롤하기 위

해 새로운 감독기준을 제정하거나 건전성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제보험감독관협의

23) 미래지향적·동태적 리스크 감독정책이란 현시점의 리스크관리가 아닌 향

후 영업행태까지도 고려한 리스크관리 감독정책, 즉 예측 및 예방적 차원

의 리스크관리 감독정책을 의미한다.
24)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은 리스크의 다양화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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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IAIS)에서 최근 제정한 바 있는 파생금융상품관리기준 및 자산관리

감독기준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종합적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감독당국의 독려 및

지도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최근 선진국의 리스크감독

정책은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및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책임준비금제도는 현금흐름형 ALM시

스템의 개발을, 지급여력제도는 리스크기준 자기자본관리시스템의 개발

을, 경영실태평가제도는 리스크기준 유동성관리시스템(RBL25)), 시장 및

신용리스크관리 시스템(VaR) 등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시 말하면 향후 리스크감독은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고, 리스크관리 제도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5) Risk Based Liqu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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